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제8조제1항 관련)

부과수준

고려사항
상 중 하

고의·과실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고의

에 의한 경우 또는 중대한 과실

에 의한 경우로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중대

한 과실에 의한 경우로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위반행위의 방법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

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

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

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한 경우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위반행위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

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인 경우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

가 인증정보인 경우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정보주체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

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경

우

정보주체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

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경

우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비고

  1.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한다.

  2. 위반행위가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3.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한다.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다.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를 포함하여 판단한다.


